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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행 2018. 10. 18.] [조례 제1247호, 2018. 10. 18., 일부개정]

동대문구 (안전담당관)
 

제66조(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 구청장은 저소득층, 노약자,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시책

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정비

2. 재난취약시설 위험요인 파악, 위험요소 제거 및 방지 등 안전자문

3. 소화기,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의 주택용 소방시설<개정, 2018.10.18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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